
- 1 -

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

작성2012. 3. 7.
공청회 자료2012. 3. 26.

전문 원 홍준호

1.

.

▪ 1)

, ,

, , , 2)

▪ 3)

· :

· · , ,

, ( ),遺傳資源

· : ·

1) 계에 지식재산 라는 어 에 지 재산 라는 어가 고 나 지 재‘ ’ ‘ ’

산 라는 어는 본에 사 는 어 우리나라 경우 지식재산2011. 5. 19.

본 지식재산 라는 어 통 었 므 앞 지식재산 만 사,

다.

2) 계지식재산 립 약 에 는 문 미술 술 물 실연가 실연2 ‘ · , ·

드 간 동 야에 어 과 견 상 비스 마크, , , , , ·

상 타 상업상 시 경쟁에 보 에 리 어 산업 술 문 또, · ·

는 미술 야에 어 지 동 생겨지는 리 고’

3) 률 어 시2011. 5. 19. 10629 2011. 7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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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

·

, ,

.

▪ ,

,

▪

· :

· :

· :

· : , 4)

▪

· , , : ,

, ,

5)

· : 6)

4) 경쟁 지 라

5) 과거에 비 물 게 물에 률 폐지 고 같 률 었다· .

6) 컴퓨 그램 리는 새 운 지 재산 야 류 고 률 컴퓨 그램

보 었 나 률 개 그램에2009. 4. 22. 9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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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

· :

· : ,

7)

.

1)

특 새 만들 컴퓨 그 그램보 내 포 시키고 컴퓨,

그램보 폐지 다 간 사상 또는 감 통 미 물과는 차.

가 나 지 창 물 라는 에 물과 공통 고 러 미에,

에 포 었 므 주에 포 여 다.

7) 산업 술 지 라

225 1 7 or 1↓ ↓

225 2

226

ㆍ

( )
5 or 5↓ ↓

228

224

1

.

1. ,

,

2. 1 ㆍ

3. 1 ㆍ ㆍ

ㆍ

4.

ㆍ

ㆍ

3 or 2↓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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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
3)

4)

229
,

3 or 2↓ ↓

45 1 7 or 1↓ ↓

45 2

46

ㆍ

(

)

5 or 5↓ ↓

48 44 ( 224 ) 3 or 2↓ ↓

49 3 or 2↓ ↓

82 1 7 or 1↓ ↓

82 2

84

80

1

.

1. ,

2. 1 ㆍ

3. ㆍ

ㆍ ㆍ

ㆍ

3 or 2↓ ↓

85 3 or 2↓ ↓

86

ㆍ

13 1 5 or 5↓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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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

93 7 or 1↓ ↓

95

91

1①

.

1.

2.

· ·

·

3.

1 1 2②

, ,

,

.

3 or 2↓ ↓

96 3 or 2↓ ↓

136 1
,

(93 )

5 or 5,000↓ ↓

( )

136 2

1.

2.

3. (93 )

3 1

3 2

4.

3 or 3,000↓ ↓

( )

137

1.

2.

3. 14 2 (

)

4.

6. ,

7.

1 or 1,000↓ ↓

138 500 ↓

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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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

18

1 ·

10 or↓

2 , 10↑ ↓

( )

18

3

1

18 1
3 or 2,000↓ ↓

18

2 ·

5 or↓

2 , 10↑ ↓

( )

18

3

2

18 2
2 or 1,000↓ ↓

18 3

1

2 1 ( )

2 1※
.

,

.

.

.

.

.

1

ㆍ
ㆍ

(1)「
( " " )」

3 or 3,000↓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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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

8)

45
( )

3 or 5,000↓ ↓

( )

46 1 or 300↓ ↓

47 1 or 300↓ ↓

48 5 or 5,000↓ ↓

36 1
10 or 10↓ ↓

( )

36 2
5 or 5↓ ↓

( )

36 3
3 or 3↓ ↓

( )

36 5
5 or 10↓ ↓

or 5,000 ↓

37 1
36 1

3 or 3,000↓ ↓

37 2
36 2

2 or 2,000↓ ↓

(2)
(3) ( )「 」

18 3

2

3

3 ( )※ ㆍ
,①

「 」 ㆍ
( ),

. ,
.

,②

「 」

. ,

.

3 or 3,000↓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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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)

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34 1 5 or 5,000↓ ↓

34 2 3 or 3,000↓ ↓

34 3 , 2 or 2,000↓ ↓

34 4 1 or 300↓ ↓

34 5 1,000 ↓

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
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44 1 5 or 5,000↓ ↓

45 2 or 2,000 ↓

46 1 or 1,000↓ ↓

2.

.

▪ , P2P

,

( ) ,

▪ , 8)

93 5 or 5,000↓ ↓

94
,

3 or 3,000↓ ↓

95 2 or 2,000↓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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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

,

▪ ( 138 ) 1

( 137 )

.

1) :

▪ 225 , 45 , 82 ,

93 , 136 , 137 , 18 ,

36

▪ , 45

· ,

·

,

2) :

8) 실 결문검색 본 결과 근 간 결 고건수가 건 상 것 경쟁, 3 50 ,

지 상 뿐 다18 2 , 93 , 136 1 .

또 양 상 죄 양 원 운 지원단 사 에 라도‘ 3 ’( ) 2006. 1.

후 고 지식재산 죄에 단 또는 동 경 심 결 업비 가1. 1

건 경쟁 가 건 상 건 건에 과 다142 , 26 , 218 , 56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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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228 , 48 , 84 ,

95

▪ 9)

3) :

▪ 229 , 49 , 85 ,

96

▪ 5 ,

·

,

4) :

▪ 226 , 46 , 86 ,

36 5

▪ 5

5) :

▪ ( 34 3 1

9) 근 간 결 고건수를 검색 결과 특허 죄는 건 실 신안5 , 228 2 , 48

죄는 건 보 죄도 건 상 죄도 건0 , 84 0 , 95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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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4 ),

( 93 , 95 ),

( 45 )

▪

,

,

▪

, (

34 3, 53 ),

, ( 35 1 3

, 53 3 1 )

‘ ’ ,

3.

. 1 :

01.

[ ]10)

10) 결과에 르 상 죄에 양 실무상 고 징역 월 월6 (26.6%), 8

월 에 포 고 죄에(30.7%), 10 (22%), 1 (15.1%) ,

고 징역 월 월 월 에 주 포 도 징역6 (33.9%), 8 (26.8%), 10 (17.9%), 1 (8.9%)

월 도 고 고 다 양 원 운 지원단 양 상1 6 (3.6%), 2 (1.8%) ( , ‘ 3

죄 별도 지 고 심 결’ 558 ). 2006. 1. 1. 2011. 8. 8. 1

본 결과 특허 는 건 징역 월 미만 건 징역 월 월 건 징역, 19 8 6 , 8 ~10 11 , 1

상 건 었고 실 신안 는 건 징역 월 가 건 징역 월 월2 , 8 6 3 , 8 ~10

건 징역 상 건 었 는 건 징역 월 가 건 징3 , 1 2 , 10 6 4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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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

[ ]

역 월 월 건 상 건 었다 러 결 경 참고 여 량 를8 ~10 5 , 1 1 .

다.

225 1 7 ↓
or 1 ↓

45 1 7 ↓
or 1 ↓

82 1
7 ↓

or 1 ↓

93
7 ↓

or 1 ↓

136 1

,

(93

)

5 ↓

or 5,000 ↓

( )

136 2

1.

2.

3. (93 )

3 1

3 2

4.

3 or↓

3,000 ↓

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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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) 리 가 당 리 또는 업비 산업 술 사실상 사 지 아니 고 었 경우“ ㆍ

사 리 또는 업비 산업 술 개 심 비 경우에는 또는( ),ㆍ

리 또는 업비 산업 술 없 도 생산 수 거나 쉬운 다른 체ㆍ

술 거나 체에 술 차지 는 비 낮아 리

매 감 가 매우 미미 경우를 미 다.”

12) 다 나 상에 당 는 경우를 미 다“ .

타 강압 나 등에 여 강 상태에 에 가담 경우 에- ( 12

당 는 경우는 )

단순 공 뿐 주도 지 아니 고 실 를 담 지도 아니- ,

경우“

13) 리 또는 업비 산업 술 여 물건 가 에게 가“ 3ㆍ ㆍ

겨지지 않고 고 지 에 는 상태를 미 다.”

14) 다른 죄 별 도 낮 문에 특별감경

15) 다 나 상에 당 는 경우를 미 다“ .

수단과 사 에 게 계 경우-

다수 역 담 여 직 경우-

그 에 에 는 경우- “

16) 과 께 진열 여 마 것처럼 매 는 경우 같 단순 리 에 그“ ,

지 않고 비 들 망 여 시 에 란 가 경우를 미 다.”

17) 다 나 상에 당 는 경우를 미 다“ .

경쟁 매 액 억원 상 경우 상 경우에는- 30 (ㆍ

가격 )

득액 억원 상 경우- 5

특허 실 신안 업비 경쟁 경우 지 특- , , , ,

리를 립 거나 사업 마 경우

상 경우 상당 큰 규 수 또는 매 직 갖 업- ·ㆍ

고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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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

[ ]19)

[ ]

경쟁 여 리 사업 도산 에 처 거나 심각 매 감- ㆍ

여 경 상태 악 등 결과가 래 경우

그 에 에 는 경우“

18) 고 신 에 여 뉘우 고 또는 를 아들여 고“ ,

처 원 지 않는 경우를 미 다 복 진지 끝에 또는.

과 에 도 상당 액 공탁 경우도 포 다.”

비 고죄 상 죄에만 당 그 죄는 고죄 어 런 경우 공 각,

므 양 여지가 없 .

19) 업비 내 에 양 실무상 량 징역 월 월 월6 (24.6%), 8 (21.8%), 10

에 포 어 징역 월 지도 고 고(15.5%), 1 (21.1%) , 1 6 (9.2%)

양 원 운 지원단 양 상 죄 러 실무를 참고 여( , ‘ 3 ’ 558 ).

내 죄 량 를 그리고 경우는 단 결 고 사.

가 없 므 실 결사 에 고 량 를 수 없어 상 내,

라는 사를 여 량 내 죄 고2 2 ,

죄 에는 죄도 가능 다는 단에 가 역 상 상5

18
1

·

10 or↓

2 ~10 ( )

18 3
1

18 1 3 or↓
2,000 ↓

36
1

10 or↓
10 ↓

( )

37
1

36 1 3 or↓
3,000 ↓

18 5 or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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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

2
·

2 ~10 ( )

18 3
2

18 2 2 or↓
1,000 ↓

36
2

5 or↓
5 ↓

( )

36 3

3 or↓
3 ↓

( )

36 5

5 or↓
10 or↓

5,000 ↓

37 2

36 2 2 or↓
2,000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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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
[ ]22)

[ ]

20) 고 취득 업비 또는 산업 술 누 지 아니 여 리 에게“ ,

가 생 험 낮 경우를 미 다. ”

21) 고 산 에 당 는 리 사에 고 지 아니 도“ 34 ,

등 태 리 술개 에 참여 여 리 술개 에 상당 가를 지

경우 또는 고 재 리 에게 가를 지 고 산업 술 또는 업,

비 양도 고 를 사 지 아니 약 후 또는 사 경우를 미 다.”

22) 경쟁 에 양 실무상 량 징역 월 월 월 월4 (3.8%), 6 (42.3%), 8 (30.8%), 10

에 포 어 과 고 없 양 원 운 지원(7.7%), 1 (15.4%) , 1 (

단 양 상 죄 러 실무를 참고 경쟁 실, ‘ 3 ’ 558 ).

사 다는 고 여 과 동 량 를01.

18 3

1

2 1 ( )

2 1※
.

,

.

.

.

.

.

3 or↓

3,000

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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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

1

ㆍ ㆍ

(1) ( "「 」
" )

(2)
(3) ( )「 」

18 3

2

3

3 ( )※ ㆍ
,① 「

( ),」 ㆍ

. ,
.

,② 「
」

. ,
.

3 or↓

3,000

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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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

▪ ,

. ,

▪ , 6

~1 ( 90.1%),

23),

, ,

▪ ,

2

.

. ,

□

▪ ‘01. ’: , , ,

. ,

, (

, ), ( ,

23) 양 원 운 지원단 양 상 죄, ‘ 3 ’ 558 .



지식재산 범죄 양형기 안 명자료 공청회자료(2012. 3. 26. )

- 19 -

, )

▪ ‘02. ’: 2

,

,

. 2 :

01.

[ ]24)

[ ]

▪ 1 ( ) : 2

▪ 2 ( ) :

.

· 30 25)

5 26)

· , 5

· , ·

27)

24) 단 경우 안 보다 량 약간 고 상( 1 ) 1 , 2

25) 주 특허 실 신안 에 것, ,

26) 주 에 것

27) 특허 등 주 업 주체가 어 지르는 경우가 므 규 직

건 가 에 당 게 어 경우는 매 액 나 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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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

·

02.

[ ]28)

[ ]

액 건 단

28) 재 양 실무 악 것 가 내 므 단 류 경우 안, ( 1 )

고 량 를 그 량 고 그보다 상 량1 , 2

를

1

18
2

·
5 or↓

2 ~10 ( )

18 3
2

18 2 2 or↓
1,000 ↓

36
2

5 or↓
5 ↓

( )

36 3

3 or↓
3 ↓

( )

36 5

5 or↓
10 or↓

5,000 ↓

37 2

36 2 2 or↓
2,000 ↓

2

18
1

·

10 or↓

2 ~10 ( )

18 3
1

18 1 3 or↓
2,000 ↓

10 or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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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
[ ]

[ ]

▪ 1 ( ) : 2

▪ 2 ( ) :

.

· 30

5

· 5

· ·

·

·

□

▪

36
1

10 ↓
( )

37
1

36 1 3 or↓
3,000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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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‘01. ’ : , ,

‘

’

▪ ‘02. ’ :

□

▪ ‘01. ’ ‘03. ’ : 2 ( )

,

,

▪ ‘02. ’ :

1

,

. 3 :

01.

[ ]29)

29) 징역 징역 주 죄1 7 , 2 5 ( ) .

고 량 는 안 업비 고 량 동 게2 [ 1 ]

고 그보다 다는 감안 여 고 량 에 약간, 1 2

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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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

▪ 1 ( )

▪ 2 ( )

225 1
7 ↓

or 1 ↓

45 1 7 ↓
or 1 ↓

82 1 7 ↓
or 1 ↓

136 1

,

(93 )

5 ↓

or 5,000 ↓

( )

136 2

1.

2.

3. (93 )

3 1

3 2

4.

3 or↓

3,000 ↓

( )

18
1

·

10 or↓

2 ~10 ( )

18 3
1

18 1 3 or↓
2,000 ↓

36
1

10 or↓
10 ↓

( )

37
1

36 1 3 or↓
3,000 ↓

18
2

·
5 or↓

2 ~10 ( )

18 3
2

18 2 2 or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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